
11~11p

문제편

번호 : 15

문제-보기(지문)

①~③ 생략

④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

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적법하다.

⑤ 생략

①~③ 생략

④ 후등록 특허권자가 선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

제기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하다.

⑤ 생략

수정 사유 문제-보기(지문)_오류

문제편

17~17p

번호 : 27

문제-보기(지문)

①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

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

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

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

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

설정하여 줄 수 없다.

②~⑤ 생략

①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

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

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면 전용사용권

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상표의

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

설정하여 줄 수 있다.

②~⑤ 생략

수정 사유 문제-보기(지문)_오류

23~23p

문제편

번호 : 38

문제-보기(지문)

①~③ 생략

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

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되,

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

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생략

①~③ 생략

④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

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,

비밀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

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생략

수정 사유 문제-보기(지문)_오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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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및 해설편

36~36p

번호 : 27

해설

① (○)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

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

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, / 설령

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

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

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, /

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

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

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

것이므로, /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

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

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

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

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

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(대판

2006.5.12. 2004후2529).

②~⑤ 생략

①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상표권 설정계약을

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

관한 사전동의를 얻은 자라면 전용사용권

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상표의

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

설정하여 줄 수 있다.

상표법 제100조(전용사용권·통상사용권 등의

등록의 효력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

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1.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

·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

제외한다)·변경·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

2.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

질권의 설정·이전(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

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·변경·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

처분의 제한

②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경우에는

그 등록 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

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용사용권·통상사용권 및

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

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25. 10. 1.>

수정 사유 해설_오류

정답 및 해설편

42~42p

번호 : 32

해설

③ (○)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

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

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,

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

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(대판 2009.5.14.

2008후5083).

수정 사유 해설_오류

52p

문제내 표

번호 : 11

문제-본문

t(min) 0 6 12 24

p(atm) 1.6 2.40 2.80 3.0

t(min) 0 6 12 18 24

p(atm) 1.60 2.0 2.4 2.8 3.2

수정 사유 문제 표 오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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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p

번호 : 17

문제-표

수정 사유 문제 표 오류

64p

선지

번호 : 39

문제-보기(지문)

[문제편] 64p, 39번

① 남서쪽, C

[정답 및 해설편] 102p 39번

초승달(삭 이후의 waxing crescent)은 해가 진 직후

서쪽하늘(대체로 남서쪽)에서 보인다. 그림에서 초승달에

해당하는 위치는 C(합삭 위치 오른쪽 아래, 초승달 →

상현달로 진행하는 구간)이다.

[문제편] 64p, 39번

① 남서쪽, B

[정답 및 해설편] 102p 39번

초승달(삭 이후의 waxing crescent)은 해가 진 직후

서쪽하늘(대체로 남서쪽)에서 보인다. 그림에서 초승달에

해당하는 위치는 B(합삭 위치 오른쪽 아래, 초승달 →

상현달로 진행하는 구간)이다.

수정 사유 선지오류

문제편

78~78p

번호 : 20

문제-보기(지문)

②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

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

청구할 수 있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

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

하여야 하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

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

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,

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

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.

②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

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

청구할 수 있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

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

하여야 하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

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

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,

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

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.

수정 사유 문제-보기(지문)_오류

94p

2~5줄 문제 해설

번호 : 11

해설

선지의 해답 : ③ 선지의 해답 : ②

96p

2줄 번호 : 17

해설

수정 사유 해설 오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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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p

2~5줄 번호 : 20

해설

① 12

수정 사유 해설 오류

119p

ㄷ선지 보기

번호 : 12

문제-본문

수정 사유 보기 오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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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및 해설편

127~127p

번호 : 20

해설

② (○) 특허법 제33조 제2항, 제44조, 제132조의3,

제139조 제3항,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,

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

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

청구할 수 있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

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

하여야 하고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

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

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,

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

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, / 공동출원인 중

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중

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

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할 수 없음이

원칙이나,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

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

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

소송경제면에서 타당하다(대판 2005.5.27.

2003후182).

② (○) 특허법 제33조 제2항, 제44조, 제132조의3,

제139조 제3항,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,

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

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[(註)

현행법상 3개월 이내]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

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

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, 특허를

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

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

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며, 심판청구서의 보정은

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

것이므로, /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

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중 나머지 공동출원인을

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서

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, 아직 심판청구기간이

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

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

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면에서 타당하다

(대판 2005.5.27. 2003후182).

수정 사유 해설_오류

199p

1줄 ㄱ 보기

번호 : 32

해설

ㄱ.(○) 브라질 해류 → 남대서양 환류의 일원이다. (시계 방향

흐름, 서안 난류)

해답 : ⑤

ㄱ.(×) 브라질 해류 → 남대서양 환류의 일원이다. (반시계 방향

흐름, 서안 난류)

해답 : ③

수정 사유 해설 오류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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